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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요 약 ◇

최근 국제 사료곡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, 사료곡물 가격

의 향을 받는 국내 배합사료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 다. 사료비는 축

산물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가장 큰 항목으로서 사료비 인상은 축산

경 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. 이에 따라 사료가격 안정화 노력이 축산 생

산자단체를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. 이 노력의 일환으로 사료가격안정기  

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, 국회에서 다수 의원이 기 설치 법안을 발의

하여 재 논의되고 있다. 

기 의 운  방식에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, 발의안에 따

르면 ①배합사료 가격 4% 이상 상승 시 기  발동, ②축산업자, 사료 생산

자, 정부의 분담률은 각각 30%, 30%, 40%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. 이 경우 

축산업자가 사료가격의 1%를 립하면 사료가격 상승 3.3%의 범 에서 기

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기 의 성격상 립된 조성액이 기 의 지출 한도

액이 되기 때문이다. 기  조성액을 늘리려면 립률을 높이거나 립 기간

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. 이 두 가지 방안은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세에 있

는  시 에서는 축산업자에게 부담을 가 시킬 우려가 있다. 

사료구매자  지원은 외상거래를 하는 축산업자가 거래로 환할 수 

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. 사료업체 조사에 따르면 체 축산농가의 64%

가 사료 구입 시에 외상거래를 하고 있으며, 외상 거래로 인한 추가 부담은 

월 1.5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사료구매자 의 농가부담률을 

1%로 가정하면 자  지원을 받게 되는 외상거래 농가는 연간 사료비 지출

액의 14%를 감할 수 있다. 

축산경  안정성을 확보하기 한 사료가격안정기  설치는 축산업 발 을 

하여 매우 바람직하다. 한 생산자가 자발 으로 참여하는 정책이라는 

에서 사료가격안정기 의 성공 가능성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. 다만, 일정 

기간 동안 기 이 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발 하기 어려

운 성격을 가진다. 따라서 사료가격안정기 은 장기 으로 검토하면서 당

분간은 사료구입자 을 지원하고,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는 단기  

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. 





제 3 4 호

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 및 시사점 3

1. 분석 배경

□ 국제사료곡물 가격 상승이 축산농가의 경  불안정성 야기

○ 최근 들어 사료의 원료가 되는 사료곡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

며 등하고 있음. 사료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옥수수 가격이 올해 

7월 300달러를 상회함1)  

○ 우리나라는 배합사료의 원료인 사료곡물의 거의 량을 수입에 의존하

기 때문에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이 축산농가에게 직  달됨.

-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배합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축산농가

의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

그림 1.  옥수수 선물가격 동향(2001.1~2012.8)

단 : 달러/톤

자료: CBOT.

○ 사료비가 축산물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기 때문에 사료가격의 

상승은 곧바로 축산농가의 경 압박 요인으로 작용함

-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가장 큰 비용 요소

- 육계 생산비의 사료비 비 은 가장 커서 60%에 달함

1) 월평균가격 기 . CBO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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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축산업은 살아있는 동물을 사육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료가격이 올랐

다고 즉시 사육규모를 여 응하는 것이 어려움

- 사육비용 증가에 한 즉각 인 응은 사육 인 가축을 출하하는 

것이지만 축산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치 않음 

- 사료가격이 상승하면 축산농가는 일정기간 동안 수입은 고정된 채 비

용 상승의 압박을 감내해야 함 

□ 생산자단체와 정치권을 심으로 사료가격안정기  설치 요구가 

제기되어 재 구체 인 논의가 진행 

○ 2000년  반부터 사료곡물 가격이 상승하 고, 2008년에 등하면서 

축산 생산자단체를 심으로 사료가격 안정 책을 요구함 

- 이후 곡물가격이 안정되어 생산자단체의 요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

은 듯했으나, 2010년 말부터 다시 가격이 등하면서 사료가격 안정

화 책에 한 논의가 재개

○ 축산 생산자단체의 사료가격 안정화 요구는 축산안정기 의 설치 요구

로 요약됨

- 이 제도는 축산농가와 사료생산자  정부가 매년 일정 액을 기

에 립하고 사료가격이 상승할 경우 기 에서 그 상승분을 보 해 

주는 방식임

- 우리나라는 과거 1970~1980년 에 비슷한 기 을 운 하 던 경험이 

있고, 일본에서는 동일한 제도를 시행 

- 사료가격 안정기 은 18 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있었으나 실 되지 

못하고, 다시 19  국회에서 발의되어 재 논의가 진행 

□ 사료가격을 안정시키기 한 정부 노력

○ 정부에서는 사료가격안정기 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축

산농가를 지원하기 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

- 주요 정책 내용 : 조사료 생산 지원, 사료원료 할당 세 품목 확 , 배

합사료 부가가치 세율 용 연장, 사료원료 구매자  지원, 사료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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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자  지원 등

- 특히 2008년 사료가격 등 시에 사료구입자 을 지원하여 축산농가

에게 즉각 인 사료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함

2. 사료가격안정기 의 국내외 사례 검토

2.1. 일본의 사료가격안정기금

□ 일본은 1963년부터 사료가격 안정기 을 설치하여 운  

○ 일본은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축산농가에게 가되는 향을 차단하고 

축산농가의 경 안정성을 확보하기 하여 1963년부터 사료가격안정기

을 설치하여 운  임

- 일본도 배합사료의 원료인 사료곡물을 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

으로, 해외 곡물시장의 충격이 축산농가에게 직  달됨 

□ 사료가격안정기 은 통상보 기 과 이상보 기 으로 구성

○ 통상보 기 은 1963년 설치된 민간기 으로, 기 은 축산농가와 사료

생산자가 1:2의 비율로 납입하며, 사료가격 상승 시 상승분을 보 함

○ 이상보 기 은 통상보 기 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장의 등 상황에 

응하기 하여 1974년 설치되었으며, 정부가 개입되어 있는 기 으로 

정부와 사료생산자가 1:1의 비율로 납입함 

○ 기 은 사료가격이 년에 비해 상승하면 작동되는 시스템임 

- 우선 통상보 기 이 발동하여 사료가격 상승분을 보 하고, 보

액이 일정 수 을 넘어서면 이상보 기 이 통상보 기 을 지원

○ 통상보 기 은 어떤 분기의 평균 사료가격이 직  1년의 평균 사료가

격보다 상승하면 발동요건을 충족시키게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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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발 동 요 건 보  액

이상보

해당 분기 수입원료가격이 직  1년
간 수입원료 평균가격에 115%를 곱
한 가격보다 높을 때,

는 해당 분기 보 기 액이 직  
1년간 수입원료 평균가격의 15%를 
곱한 가격보다 높을 때

해당 분기 수입원료 가격에서 직  
1년간 수입원료 평균가격에 115%를 
곱한 액을 뺀 액,

는 해당분기 보 기 액에서 직  
1년간 수입원료 평균가격에 15%를 
곱한 가격을 뺀 액  낮은 액

통
상
보

이상보  
발동 

해당분기 배합사료 가격이 직  1년
간의 평균 배합사료가격보다 높은 
경우

그 차액을 보

이상보  
발동 후

이상보 을 뺀 액

○ 이상보 기 은 두 가지 조건에서 발동함 

- 첫째는 원료곡물의 가격이 15% 이상 상승하 을 경우

- 둘째는 보 기 액(사료가격의 상승분)이 원료곡물가격의 15%를 상

회할 경우

○ 통상보 의 발동요건은 평이하지만 이상보 의 발동은 쉽게 이해하기 

어려움 

- 를 들어 배합사료 가격이 100이고 원료곡물 가격이 60이라고 가정

할 때, 원료곡물 가격이 15% 상승하여 69가 되었다면 배합사료가격

은 109가 되어 9% 상승하게 되어 이상보  발동의 기 이 됨

- 첫째 발동요건인 원료가격의 15% 상승은 원료곡물 가격이 69를 넘으

면 만족 

- 둘째 발동요건인 보 기 액(사료가격 상승분)이 원료곡물 가격의 15%를 

넘는 조건은 배합사료 가격이 9 이상 상승하여 109를 넘으면 만족 

○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상승폭에 계없이 통상보 이 발동하

고 가격 상승분을 보 함

- 이 때 이상보 의 발동요건도 동시에 만족되면 통상보  보 의 일

부를 이상보 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작동

- 이상보 의 보 액은 사료원료 가격상승 분  15%를 과한 부분과 

배합사료 가격 상승분  사료원료 가격의 15%를 과하는 부분  

작은 액으로 결정

표 1.  일본 사료가격안정기 의 발동요건  보 액

자료: 국회 농림수산삭품 원회 사료가격안정기 법안, 사료 리법.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

보고. 2012.7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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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료가격안정기 은 축산농가의 경 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

기 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음

○ 사료가격안정기 은 매년 기 을 립하고 사료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

우 이 기 에서 보 하는 방식으로 운 하므로, 특정 시 의 사료가격 

인상 충격을 장기간에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음

○ 충격 분산 효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음

- 첫째, 가격인상 시 의 충격이 완화됨.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격

한 비용증가 충격이 완화되어 경 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음

- 둘째, 평상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함. 축산농가는 평상시 시장가격

보다 높은 가격의 사료를 구입하는 효과가 있으며, 사료생산자의 경

우에는 기  납부액이 사료생산의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료가

격을 상승시킬 수 있음

  * 일본의 사료생산자는 통상기 의 2/3, 이상기 의 1/2을 담당하고 

있는데, 이 납부 의 일부가 사료가격에 가되는 것으로 추정됨. 

실제로 일본의 사료가격은 우리나라 사료가격에 비해 약 1.5배 정

도 높은 수  

- 셋째, 기 의 부담과 혜택이 시간 으로 불일치함. 시간의 불일치는 

기  납부 주체와 수혜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

  * 이 문제는 재 일본의 경우와 같이 차입을 허용하는 경우 복잡한 

상황을 래할 가능성이 있음. 기 의 운 이 자율가입인 경우2), 

일단 차입이 이루어져 마이 스 기 이 되면 새로운 가입자가 진

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. 

  * 기존 가입자가 노령, 폐업, 이직 등의 이유로 기 에서 탈퇴하고 

새로운 가입자가 충원되지 않으면 기 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

음. 실제로 일본 사료안정기 은 2011년 기 으로 832억 엔의 차

입 을 가지고 있음

2) 일본의 경우에는 기  가입을 자율에 맞기고 있음.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방안은 

공감 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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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2. 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합사료 가격 비교 

연 도
국내가격(원/kg)

①
일본가격(엔/톤)

일본가격(원/kg)

②
②/①

2006 301      43,285 356 1.18 

2007 335      52,276 413 1.23 

2008 450      59,525 641 1.42 

2009 508      50,999 695 1.37 

2010 468      50,569 668 1.43 

2011 512      54,790 762 1.49 

      주: 일본 kg당 가격은 연평균 환율을 고려한 가격. 

2.2. 국내에서 운용된 사료가격안정기금 

□ 1975년에 정부 주도로 농 앙회에 기 을 설치하 다가 1984년에 

폐지 

○ 1970년  반에 곡물 동을 겪으면서 곡물을 원료로 한 배합사료 가격

이 등하여 1973년도에 세 차례, 1975년도에 두 차례의 배합사료 가격 

인상을 겪으면서 사료가격 안정기 의 필요성이 두됨

○ 이에 정부는 1975년에 농 앙회로 하여  사료가격안정기 을 설치

하도록 함

- 기 의 목 은 국제곡물가격 변동이 국내 배합사료 가격에 미치는 

향을 여 축산농가의 경 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함

○ 당시 사료가격안정기 은 재 논의되고 있는 기 이나 일본의 기  

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운 되었음

- 기 의 납부 주체가 곡물 수입업자로서, 농가·사료생산자·정부가 기

을 납입하는 것과는 차이 있음

- 원회가 공 가격을 결정하면 공 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만큼 기

립이 되거나 기 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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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 의 재원은 차액 납입 (공 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)이 주요 재

원이었고, 이 외에 차입 , 기 운  수익 , 정부 보조  는 융자

으로 구성

- 기 의 용도는 사료가격 보 에 해당하는 공 가격과 도입가격의 차

액보  외에 곡물도입자  지원, 사료자원 개발, 축산물 가격안정을 

하여 필요한 사업 등으로 다양 

○ 이 제도 하에서는 정부 주도로 곡물 수입경로를 통제하고 공 가격을 

설정하면 국내의 곡물 수요자는 설정된 공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음

- 사료곡물 수입경로의 통제가 가능하고 축산물 시장 역시 개방되기 

 환경에서만 가능한 정책임

○ 사료가격안정기 은 1984년 폐지되었으며, 기  거출 부담에 비해 사

료가격 안정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

 그림 2.  1975～1983년 공 기  가격과 국제 옥수수 가격의 동향

단 : 달러/톤

주: 1. 부터 공 기 가격과 국제 옥수수 가격.

2. 국제 옥수수 가격에 해상운임을 포함한 도입에 따른 비용은 고려되지 않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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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우윤근 의원 김 록 의원 김우남 의원 홍문표 의원

재 원

정부 출연  는 
보조 , 배합사료 제
조 업자  수입업
자의 납입 , 축산업
자의 납입 , 기 운
용 수익

정부의 출연  는 
보조 , 정부 외의 
자가 출연 는 기
부하는 , 물품, 
배합사료 제조업자, 
수입업자, 축산업자
의 납입 , 기 운
용 수익

축산농가 부담 , 국
가 는 지방자치
단체의 지원

 정부 출연  는 
보조 , 정부 외의 
자가 출연 는 기
부하는 , 물품, 
차입 , 생산자와 축
산업자의 납입 , 기

운용 수익

3. 사료가격안정기 의 도입 논의와 향 분석

3.1.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입법 발의안 검토

○ 2011년 7월에 유선호 의원이 사료 리법 개정안에 사료가격안정기 을 

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됨

- 사료 리법 개정안에 사료가격 안정기  설치에 한 내용이 포함되

어 기  설치에 한 구체 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나, 18  국회의 

임기가 만료되면서 개정안이 자동 폐기

○ 19  국회에 들어서 다시 사료가격안정기 에 한 법률안이 연달아 

발의됨

- 우윤근 의원3), 김 록 의원4), 김우남 의원5), 홍문표 의원6) 등의 발

의안이 사료가격안정기  설치에 한 내용을 담고 있음

○ 사료가격안정기 은 배합사료 가격 변동이 축산 경 에 미치는 향을 

완화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함

- 4개 발의안의 공통 인 기  운  방식은 정부, 축산업자, 사료생산자

가 평시에 기 을 납입하고 배합사료나 사료원료의 가격이 일정 수

 이상 상승 시에 인상분의 체 는 일부를 보 해 주는 방식 

표 3.  사료가격안정기  련 발의 법안 비교

3) 사료 리법 일부개정법률안. 2012년 7월.

4) 사료가격안정기 법안. 2012년 7월.

5)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. 2012년 7월.

6) 사료가격안정기   사료가격안정지원 액안 법률안. 2012년 8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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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우윤근 의원 김 록 의원 김우남 의원 홍문표 의원

분담

비율
통령령에 임

정부(40%), 사료생

산자(30%), 축산업
자(30%)

축산농가( 사료가격 

안정자  지 한도

의 5% 범 ), 정부, 
지자체(필요 재원의 

부 는 일부)

정부(2/3 이상), 축

산농가, 사료생산자
(나머지)

기  

발동

- 분기 배합사료 평

균가격이 직  1년 

가격의 104%를 
과할 때(축산농가 수

혜)  

- 분기 사료원료 평
균 가격이 직  1년 

가격의 110%를 

과할 때(사료생산자 
수혜)

- 분기 사료원료 평
균가격이 직  1년 

평균가격의 105% 

과와 동시에 분기 
평균 사료 출고 가

격이 직  1년 가

격의 104% 과시
- 과 액의 

50% 이상 보

- 분기 배합사료 평

균가격이 직  1년

간 가격의 104% 
과 시(축산농가 수

혜) 

- 분기 평균 사료
원료가격이 직  1년

간 가격의 115% 

과 시(사료생산자 수
혜)

3.2. 사료가격안정기금의 모의 운영 분석

□ 4개 발의안의 공통 사항을 기본으로 모의 운 의 가정을 설정

○ 사료가격안정기  법안이 통과되어 기 이 설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

기 의 모의 운 을 시도함

- 모의 운 을 해서는 기 의 운 방식이 결정되어야 하지만 재 

발의된 기  운 안이 일치하지 않음. 따라서 4개 발의안이 일치하

는 부분은 선택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기존안과 유사한 형태로 

새로운 기  운  방식을 구성함

○ 모의 운 의 가정

- 기 의 납부 주체는 축산업자, 사료생산자, 정부로 함

- 납부 부담률은 축산업자 30%, 사료생산자 30%, 정부 40%로 하 다. 4개의 

발의안  부담률에 해 명확하게 규정한 안을 따름

- 기 의 발동  보  지 은 분기 평균 배합사료 가격이 직  1년 평균가

격의 104%를 과할 경우 과 인상분 액을 보 함. 발의안의 발동요건

을 배합사료와 사료원료의 가격으로 이원화하고 각각의 수혜그룹을 축산

업자와 사료생산자로 규정함. 하지만 기 의 모의운 의 목 으로는 수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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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룹보다는 기 의 지출 규모에 심이 있어 단순화 함 

- 기 은 차입하지 않음. 의원 발의안 간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 부분임. 차입

이 있으면 기 의 건  운 에 부담이 됨

○ 의 가정에 의한 운  방식으로 지난 5년간(2007~2011) 사료가격 안

정기 의 지출 규모를 악함

- 2010년을 제외한 4개 년도에서 기  발동요건 충족. 2008년에는 1조 

원이 넘는 기 이 지출되고 5년간 지출 합계는 2조 원 과. 연평균 

기  지출액은 4,254억 원으로 계산됨. 이 수치는 균형 기 운 을 

한 립 을 산출하는 기 으로 사용 

표 4.  최근 5년간 분기별 4% 이상 상승에 따른 보 액

단 : 백만 원

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

양계 123,684 353,878 91,746 - 60,631 629,939

양돈 175,051 368,492 110,685 - 121,963 776,191

젖소 43,353 78,932 26,997 - 22,679 171,961

비육우 125,769 239,305 86,715 - 97,018 548,807

합 계 467,858 1,040,608 316,143 - 302,291 2,126,898

자료: 농림부 내부자료.

○ 기 의 연평균 지출액을 기 으로 각각의 납부 주체 부담액을 산정함 

- 축산업자의 부담분이 사료가격의 1.0~3.0%라고 가정하면 부담액은 

850~2,550억 원 규모이고, 기  조성액은 2,833~8,500억 원 규모로 

추정(기  조성액은 배합사료 총 매출액의 3.3~10.0%에 해당)

- 축산업자가 사료가격의 1.5%를 부담하는 경우 기  조성액이 4,250

억 원으로 의 표에서 계산한 5년간 연평균 기  지출액(4,254억 

원)과 같은 수 임 



제 3 4 호

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 및 시사점 13

립 규모

(사료가격 비 

립률)

축산업자 사료생산자 정부 기  

조성액분담액 분담률 억 원 분담률 억 원 분담률

3.3 850 1.0 850 1.0 1,133  1.3 2,833  

5 . 0 1 , 2 7 5  1 . 5 1 , 2 7 5  1 . 5 1 , 7 0 0  2 . 0 4 , 2 5 0  

6.7 1,700 2.0 1,700 2.0 2,267 2.7 5,667 

10.0 2,550 3.0 2,550 3.0 3,400 4.0 8,500 

배합사료 

가격
              축산업자 체감 기  발동 여부

상유지 1.5%(납부액)의 가격 인상 효과 발동 

4% 미만 상승
실제 상승률+1.5%(납부액) 

) 실제 상승률 3% → 체감 상승률 4.5%
발동 

4～9% 상승
4%(기 발동시 ) + 1.5%(납부액) = 5.5% 

) 실제 상승률 7% → 체감 상승률 5.5%  
발동

9% 과 상승
실제 상승률 - 5%(기 총액) + 1.5%(납부액)

) 실제 상승률 15% → 체감 상승률 11.5% 
발동(기  고갈)

표 5. 기 조성 규모에 따른 주체별 분담  추정

단 : 억 원, %

주: 1. 2011년 배합사료 매출액 8조 5천억 원 기 .

   2. 기  분담률은 축산업자(30%), 사료생산자(30%), 정부(40%).

○ 사료가격안정기 의 운 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함

- 기  조성액을 4,250억 원으로 설정

- 축산업자가 사료가격의 1.5%를 립하는 경우로 축산업자 1,275억 

원, 사료생산자 1,275억 원, 정부 1,700억 원 부담

- 차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액이 기 의 지출 상한이 됨 

- 4,250억 원은 배합사료 매출액 8조 5천억 원의 5.0%로 사료가격이 

9% 상승하면 기 이 고갈됨

- 4%(발동요건)+5%(조성액)=9%(기 고갈 )

표 6. 배합사료가격 상승 시 체감 상승률(사료가격의 5% 립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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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  조성액을 두 가지 시안(4,250억 원과 8,500억 원)으로 설정하

여 주체별 분담액을 추정

○ 기  조성액 4,250억 원(사료가격의 5% 립, 축산업자 부담률 1.5%)과 

8,500억 원(사료가격의 10% 립, 축산업자 부담률 3%)의 경우 배합사

료 가격 실제 상승률과 체감 상승률과의 계를 분석함

- 기  조성액 4,250억 원에서는 축산업자는 상시 농가 부담률 1.5%만

큼의 체감 상승률을 경험함

- 한 기  고갈 인 9%보다 상승률이 높으면 그 이후부터는 기 으

로부터 추가 수혜를 받을 수 없음 

- 기  조성액 8,500억 원의 경우 축산업자는 상시 3%의 부담이 있고, 

기  고갈 은 14%임

그림 3. 축산업자 분담액에 따른 실제 상승률과 축산업자 체감 상승률

주: 왼쪽 아래부터 축산업자 분담률 1.5%, 3%,

○ 기  조성액 4,250억 원의 경우 축종별 축산업자의 기  분담분을 축종

별 배합사료 생산량(2011년) 비율을 이용하여 축종별로 추정함

- 배합사료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고기소의 경우 축산업자 분담 총액 

1,275억 원에 생산량 비  28.8%를 곱하면 367억 원임

- 두 번째로 많은 돼지의 경우 생산량 비율은 26.9%이고 분담액은 343

억 원으로 추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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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 분
배합사료 

생산량(톤)
비율(%) 분담액(억 원)

고기소 4,792,196 28.8 367 

젖소 1,239,754 7.4 95 

돼지 4,481,696 26.9 343 

산란계 2,060,539 12.4 158 

육계 2,687,836 16.1 206 

기타 1,402,405 8.4 107 

합   계 16,664,426 100.0 1,275 

- 2011년 자조  거출 분담액 227억 원(한우), 74억 원(돼지)과 비교해 

보면 한우는 1.6배, 돼지는 4.6배 많은 수  

표 7. 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량 비율에 따른 축종별 기  납부액

주: 기  조성액 4,250억 원의 경우.

○ 의 내용은 배합사료 생산자가 자신의 분담액을 사료가격에 가시키

지 않는다는 가정 하의 분석임. 하지만 사료회사는 기  납부로 인한 추

가 비용을 생산물 가격에 가할 가능성이 높음

- 사료회사의 업이익률은 2.4~4.7%7)로 알려져 있어 비용으로 인식되

는 기  분담분을 자체 흡수할 여력은 은 것으로 단

- 사료회사 분담분의 일부분이 사료가격으로 가되면 결국 축산업자

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축산업자의 부담은 더욱 증가 

○ 기  조성액 4,250억 원 기 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액은 연간 1,700

억 원으로 분석됨

- 정부 부담액은 2012년 축발기  산 6,914억 원의 약 25%에 해당하

는 액 

7)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팜스코와 우성사료의 업이익률은 각각 3.2%, 3.9%(2010년), 

4.7%, 2.4%(2011년)이었으며, 2011년 시장 유율은 팜스코와 우성사료가 각각 3.7%, 

3.5%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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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.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장단점 분석

○ 기  모의 운 은 1년간의 단기 분석이기 때문에 기 의 축척을 고려하

지 않았으나, 기 이 설치되고 장기간 운 을 하면 기 의 축 이 이루

어질 수 있음

- 기 의 축 이 이루어지면 기 의 가용액은 증가하고 기 이 보 할 

수 있는 가격 상승의 범 도 넓어짐. 따라서 기 의 목 인 사료가

격 안정효과는 기 의 립기간에 비례하여 커지며, 기 의 립

이 되면 기 의 원래 목 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 됨

○ 사료가격이 오르는 재의 시 이 기 이 출발하기에는 치 않다는 

평가가 있음

-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축산농가가 고통을 겪고 있는 시 에서 기  납

부로 인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 

- 사료가격이 추가로 더 오르고 기 의 출발과 동시에 기  발동이 이

루어진다면 기  모의운  결과와 같이 한정된 보장범 로 농가의 

불만이 생기고 기 이 부실 운 될 수 있음

○ 재 고려되고 있는 기 의 설계로는 기  부담자와 기  수혜자의 불일

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

- 극단 인 로 농가 갑은 기  납부만하고 농가 을은 기  수혜만 입

을 가능성이 있음 

- 지 까지의 논의는 축산을 단일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었고, 산업

에 종사하는 개개인의 시각은 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. 개인의 

측면에서 부담과 혜택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기

 립 의 소에 따라 기  운 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

○ 장기간 기 을 운 하여 상당한 수 의 립 이 있더라도 단기 충격에 

의해 기 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음

- 2008년의 경우 배합사료가격이 34% 인상되었는데, 이 정도의 충격은 

6년간 사료가격의 5% 립 을 한 번에 고갈시킬 수 있음

- 일본의 경우에도 2008년 1,192억 엔의 차입이 이루어져 2011년 기  

832억 엔의 차입 이 남아있는 상태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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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안 모색과 시사

□ 사료 거래형태: 거래, 외상거래

○ 축산농가의 사료의 거래 구조는 크게 거래와 외상거래로 구분됨

- 거래는 사료를 구입하면서 거래 즉시 결제하는 형태 

- 외상거래는 사육기간 동안 외상 사료를 사용하고 출하 시 사료비를 

결제하는 방식

○ 10개 사료업체를 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와 외상거래의 

규모는 34:64로 나타나 외상거래의 규모가 거래에 비해 2배 정도 컸

으며, 외상거래의 가격은  가격의 기간에 따른 리를 고려하여 결

정됨

- 업체 조사결과 외상가격은 1개월에 1%에서 1.5%의 이자율로 가산. 

평균 이자율인 1.25%/월을 1년으로 계산하면 연 15%의 이자율이 계

산되고 이 이자율이 외상거래의 가격이 됨. 따라서 외상거래 농가에

게 리로 사료구입자 을 지원하면 리 차이에 해당하는 사료가격 

인하 효과 있음

- 사료가격의 등이 있었던 2008년 사료구입자 지원 정책이 시행된 

경험이 있음. 그 당시 지원 으로 총 1조 5천억 원의 자 이 소요되

었고 농가부담 이자율은 1%(농  1%, 정부 1%) 음

□ 사료구매자  지원으로 구매를 유도하면 사료비 인하 효과

○ 사료가격 안정기 과 비교한 사료구매자  지원 정책의 장 은 축산업

자가 기 납부의 부담없이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. 한 기  

립 이 되는 기간이 필요한 안정기 에 비해 정책의 효과가 즉시 

나타나는 도 장 으로 꼽을 수 있음

- 정부 입장에서 기  납부액은 재원의 회수가 불가능하지만 사료구매

자 은 향후 원  회수가 이루어진다는 에서 산의 효율  이용

이 가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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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료구매자 의 지원은 외상거래 농가를 상으로 함. 따라서 외상거래 

농가는 자 을 활용하여 사료비 감 효과를 릴 수 있으나, 반면에 

거래 농가는 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음

-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모든 농가를 정책의 상으로 고려

하면 필요한 재원이 크게 증가할 여지가 있어 정부에 부담이 됨

□ 사료가격안정기 과 사료구매자  지원의 비교

○ 안 정책으로 제시된 사료구입자 지원과 사료가격 안정기 의 효과를 

비교 검토하 음

○ 사료가격안정기 의 조성액이 2,833억 원의 경우

-  해당 연도 사료가격이 7.3% 이상 상승하면 농가는 ‘농가+업체+정

부’의 분담 인 2,833억 원의 혜택을 릴 수 있음. 하지만 가격 상승

이 7.3%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농가 혜택 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

월되기 때문에  표에 나타난 농가 혜책보다 작음

○ 사료가격안정기 의 조성액이 4,250억 원의 경우

-  해당 연도 사료가격이 9% 이상 상승하면 농가 혜택은 4,250억 원임  

○ 사료가격안정기 의 조성액이 8,500억 원의 경우

- 해당 연도 사료가격이 14% 이상 상승하면 농가 혜택은 8,500억 원임

○ 사료구매자 지원은 외상거래 농가가 정책자 을 수령하여 거래방식을 

구매로 환할 경우 ‘외상거래 차액-이자율 부담분’에 해당하는 혜

택을 릴 수 있음

○ 농가 혜택의 경우 사료안정기 (조성액 4,250억 원의 경우)이 사료구입

자  지원(지원액 1조 5천억 원의 경우)에 비해 1.9배 크지만 농가부담액

을 뺀 순 혜택은 1.4배로 차이가 크게 좁 짐

○ 사료구매자  지원의 지원액을 증액하면 증액된 비율만큼 농가가 릴 

수 있는 혜택의 크기도 증가함 

-  지원액이 총 4조 원일 경우 농가의 순 혜택은 5천 6백억 원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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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

사료가격안정기 사료구매자  지원 

조성액
2,833억 원 

조성액
4,250억 원

조성액
8,500억 원

지원액
1조 5천억 원

지원액
4조 원

농가부담 850 1,275 2,550 150 400

사료업체 부담 850 1,275 2,550 150 400

정부부담 1,133 1,700 3,400 150 400

농가혜택 2,833 4,250 8,500 2,250 6,000

농가혜택-농가부담 1,983 2,975 5,950 2,100 5,600

혜택의 범 - 가입  농가 - 외상거래  농가  자 수령 농가

기  고갈 시 -사료가격 7.3% 
이상 상승

-사료가격 9% 
이상 상승

-사료가격 14% 
이상 상승 - -

표 8.  사료가격안정기 과 사료구매자 지원 비교

단 : 억 원

주: 에 계산된 사료가격 안정기 의 혜택 부분은 사료가격이 9% 이상( 는 14% 이상) 상승하

을 경우이다. 사료가격 상승이 4% 미만이면 기 이 발동하지 않고, 4~9%( 는 4~14%) 상승

하면 기  립액  일부만 지출되기 때문에 이 경우 에 계산된 혜택부분보다 작다. 

□ 사료가격 안정기 은 기 이 되어야 효과가 극 화된다는 에서 

기 의 설치는 장기 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 있음

○ 국제곡물 가격의 격한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  안정성이 받고 

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자조 노력과 이에 화답하는 정치권의 응은 

축산업 발 을 해 바람직한 부분임

○ 다만 사료가격 변동에 신속한 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

기 의 성격상 설치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안정기  설

치는 장기  으로 근할 필요가 있음

- 재 축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사료비 상승의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

노력이 당장 필요한 시 임은 분명하며, 이러한 측면에서 사료구입

자 지원은 축산농가의 고통 경감을 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수단

으로 단됨 

○ 사료구입자  지원을 포함하여 단기 으로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

농가의 경  불안정성 해소를 한 정책 안 모색 필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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